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25년 활동보조 시간당

금액을 인상하고,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월 한도액

상향 및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발달장애인주간활동 서비스를 동시

에 이용하는 수급자의 월한도액을 상향하고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시

간당 금액과 방문간호지시서의 발급비용을 다른 사회서비스 이용 기준

에 맞춰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활동지원급여 및 특별지원급여 월 한도액 인상(안 제2장제1호)

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인상(안 제2장제2호)

다.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 인상(안 제3장제1호)

라. 방문목욕의 시간당 금액 인상(안 제3장제2호)

마. 방문간호의 시간당 금액 인상(안 제3장제3호)

바. 방문간호지시서의 발급비용 인상(안 제4장)

사. 종전 경과조치 대상인 수급자에 대한 월 한도액 인상(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급여비용의 산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264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36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6호, 2023. 12. 27., 일부개정)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제2장제1호나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활동지원급여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980,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481,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983,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485,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986,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488,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986,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489,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991,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492,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994,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495,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997,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499,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1,000,000원



제2장제1호다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월 한도액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332,000원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335,000원

③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
시적으로 부재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335,000원

제2장제2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활동지원급여 구간
월 한도액

주간활동 기본형
(차감 없음)

주간활동 확장형
(일부 차감)

1구간 7,980,000원 7,615,000원

2구간 7,481,000원 7,116,000원

3구간 6,983,000원 6,618,000원

4구간 6,485,000원 6,120,000원

5구간 5,986,000원 5,621,000원

6구간 5,488,000원 5,123,000원

7구간 4,986,000원 4,621,000원

8구간 4,489,000원 4,124,000원

9구간 3,991,000원 3,626,000원

10구간 3,492,000원 3,127,000원

11구간 2,994,000원 2,629,000원

12구간 2,495,000원 2,130,000원

13구간 1,997,000원 1,632,000원

14구간 1,499,000원 1,134,000원

15구간 1,000,000원 635,000원



제3장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시간당 금액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6,620원

가산수당 3,000원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4,930원

가산수당 4,500원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4,930원

가산수당 4,500원

제3장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금 액

①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86,480원

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77,970원

제3장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금 액

① 30분 미만 41,710원

② 30분 이상 ～ 60분 미만 52,310원

③ 60분 이상 62,930원

제4장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1회당 발급비용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22,680원

70,030원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6,090원

13,140원



부 칙(제2024-264호, 2024. 12.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경과조치 대상자의 월 한도액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보건

복지부고시 제2019-127호 부칙 제2조에 따라 경과조치 대상이 된 자에 대

하여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적용할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본급여

활동지원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본급여 1,964,000원 1,565,000원 1,183,000원 784,000원

② 추가급여

분 류 추가급여

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4,540,000원

②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1,332,000원

③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335,000원

④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
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4,540,000원

⑤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
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1,332,000원

⑥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
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335,000원

⑦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332,000원

⑧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335,000원

⑨ 학교에 다니는 경우 168,000원

 직장에 다니는 경우 667,000원

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335,000원

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1,216,000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및

비용산정의 일반원칙

제1장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및

비용산정의 일반원칙

1. ～ 11. (현행과 같음) 1. ～ 11. (현행과 같음)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나.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
구간

종합점수 월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754,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269,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785,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301,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816,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332,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845,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362,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878,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393,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909,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424,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940,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456,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971,000원

특례 기존 수급자 중 탈락자 762,000원

나.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
구간

종합점수 월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980,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481,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983,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485,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986,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488,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986,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489,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991,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492,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994,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495,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997,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499,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1,000,000원

특례 기존 수급자 중 탈락자 785,000원



현 행 개 정 안

다. 특별지원급여

분 류 월 한도액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294,000원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330,000원

③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
으로 부재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330,000원

1) ~ 2) (현행과 같음)

다. 특별지원급여

분 류 월 한도액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332,000원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335,000원

③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
으로 부재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335,000원

1) ~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활동지원급여(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

활동지원급여
구간

월 한도액
주간활동 기본형

(차감 없음)
주간활동 확장형

(일부 차감)
1구간 7,754,000원 7,399,000

2구간 7,269,000원 6,914,000

3구간 6,785,000원 6,430,000

4구간 6,301,000원 5,946,000

5구간 5,816,000원 5,461,000

6구간 5,332,000원 4,977,000

7구간 4,845,000원 4,490,000

8구간 4,362,000원 4,007,000

9구간 3,878,000원 3,523,000

10구간 3,393,000원 3,038,000

11구간 2,909,000원 2,554,000

12구간 2,424,000원 2,069,000

13구간 1,940,000원 1,585,000

14구간 1,456,000원 1,101,000

15구간 971,000원 616,000

특례 762,000원 407,000

가. 활동지원급여(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

활동지원급여
구간

월 한도액
주간활동 기본형

(차감 없음)
주간활동 확장형

(일부 차감)
1구간 7,980,000원 7,615,000원

2구간 7,481,000원 7,116,000원

3구간 6,983,000원 6,618,000원

4구간 6,485,000원 6,120,000원

5구간 5,986,000원 5,621,000원

6구간 5,488,000원 5,123,000원

7구간 4,986,000원 4,621,000원

8구간 4,489,000원 4,124,000원

9구간 3,991,000원 3,626,000원

10구간 3,492,000원 3,127,000원

11구간 2,994,000원 2,629,000원

12구간 2,495,000원 2,130,000원

13구간 1,997,000원 1,632,000원

14구간 1,499,000원 1,134,000원

15구간 1,000,000원 635,000원

특례 785,000원 420,000원



현 행 개 정 안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 아. (현행과 같음) 가. ~ 아.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1. 활동보조

분 류 월 한도액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6,150원
가산수당 3,000원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
에 제공하는 경우

24,220원
가산수당 4,500원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
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4,220원
가산수당 4,500원

1) (현행과 같음)

1. 활동보조

분 류 월 한도액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6,620원
가산수당 3,000원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
에 제공하는 경우

24,930원
가산수당 4,500원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
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4,930원
가산수당 4,500원

1)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2. 방문목욕

분 류 월 한도액

①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84,670원

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
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
하는 경우

76,340원

2. 방문목욕

분 류 월 한도액

①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86,480원

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
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
하는 경우

77,970원

가. ～ 사. (현행과 같음) 가. ～ 사. (현행과 같음)

3. 방문간호

분 류 월 한도액

① 30분 미만 40,760원

② 30분 이상 ~ 60분 미만 51,110원

③ 60분 이상 61,490원

3. 방문간호

분 류 월 한도액

① 30분 미만 41,710원

② 30분 이상 ~ 60분 미만 52,310원

③ 60분 이상 62,930원



현 행 개 정 안

가. ～ 라.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제4장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제4장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 류 월 한도액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
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21,860원

68,970원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5,930원

12,790원

분 류 월 한도액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
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22,680원

70,030원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6,090원

13,140원

1. ~ 2.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부 칙(제2023-276호, 2023. 12. 27.) 부 칙(제2024-264호, 2024. 12.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경과조치 대상자의 월 한도액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27호 부칙 제2조에 따라 경과조치 대

상이 된 자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적용할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종전 경과조치 대상자의 월 한도액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27호 부칙 제2조에 따라 경과조치 대

상이 된 자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적용할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본급여

활동지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본급여 1,908,000원 1,520,000원 1,149,000원 761,000원

① 기본급여

활동지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본급여 1,964,000원 1,565,000원 1,183,000원 784,000원



현 행 개 정 안

② 추가급여

분 류 추가급여

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4,411,000원

②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1,294,000원

③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325,000원

④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4,411,000원

⑤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1,294,000원

⑥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325,000원

⑦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한 경우

1,294,000원

⑧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
비하는 경우

325,000원

⑨ 학교에 다니는 경우 163,000원

 직장에 다니는 경우 648,000원

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
재한 경우

325,000원

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
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1,181,000원

② 추가급여

분 류 추가급여

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4,540,000원

②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1,332,000원

③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335,000원

④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4,540,000원

⑤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1,332,000원

⑥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335,000원

⑦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한 경우

1,332,000원

⑧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
비하는 경우

335,000원

⑨ 학교에 다니는 경우 168,000원

 직장에 다니는 경우 667,000원

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
재한 경우

335,000원

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
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1,216,000원


